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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로셔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의 

위험성 평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브로셔는 다음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1. 원칙

2. 위험성 평가

3. 예방대책 시행

4. 별첨

주:

본 브로셔는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개선 조치를 소개하는 기본 지침(89/391/

EEC)을 근거로 특정 지침을 채택하고 관련 

조항을 개별 국내법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다.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 문서는 회원국마다 크

게 달라 본 브로셔 시리즈의 한 주제로서 채

택되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주제의 브로셔 외에 주

제가 다음과 같은 동일 구조의 브로셔도 이

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기계 및 작업 장비로 인한 위험

■ 전기로 인한 위험

■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위험

■  전신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전도와 추락

■  육체적 피로(예: 과도한 업무 및 편중된 

업무)

■ 소음

■ 정신적 업무부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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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중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작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예의 유해화학물질을 찾아 볼 

수 있다.

	 	
	
	

현장	 	
	 	 	 	
	 	 		
	 	 	
	 	
	
	

미용실   
	 	 	
	 	 	
	 	 	
	
	
	
	

세척 작업	 	 	
	 	 	
	 	 	
	 	 	
	 	 	
	 	 	
	 	
	

상점	 	 	
	 	 	 	
	 	 	
	
	
	

페인트 제거제, 
페인트 및 바니쉬, 
시멘트, 보조 건축 
자재등

머리 염색제, 
헤어스프레이,
탈색제, 표백제

세척제,
살균제 등

오일, 솔벤트, 
희석제 및 시너 ...

작업장 유해화학물질

그림문자
구형

RL 67/548/
ECC

신형
GHS/C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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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은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액체, 기체 또는 고체상의 물

질을 말한다.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용접 흄, 디젤 

엔진의 배기 가스, 나무 분진, 밀가루 분진)

과 별도의 경고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

질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된다. 이러한 물질

들은 다양한 형태로 포장되어 유통 또는 보

관된다.

	 	 	
	
	 	 	
	 	 	

농장, 종묘장
	
	
	
	
	
	
	

전기 도금 작업장
	 	
	
	 ,	
	 	 	
	 	 	
	 	 		
	 	 	
	
	
	
	

코팅 /도장
	
	
	
	
	
	
	

기타

작업장 유해화학물질

그림문자
구형

RL 67/548/
ECC

신형
GHS/CLP

농약 및 제초제 등

산
염기,
염화 니켈,
시안화 칼륨,
크롬산
등

바인더, 솔벤트, 
첨가제, 안료



다양한 유형, 화학물질의 보관 및 포장 	

고체
	
	
	
	
	
	

액체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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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용접 흄, 디젤 

엔진의 배기 가스, 나무 분진, 밀가루 분진)

과 별도의 경고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

질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된다. 이러한 물질

들은 다양한 형태로 포장되어 유통 또는 보

관된다.

	 가루, 분말	 과립제, 알갱이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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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화학물질의 식별

	 ADR/RID	 EC-Directive	67/548/ECC	 GHS

법적 근거

1998년 4월 7일자 위원회 지침 98/24/EC(근

로자 보호 관련 기본 지침 89/391/EEC의 14

차 개별 지침)에서는 작업장 내 화학물질 관

련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유해

화학물질법으로서 유럽연합 내 개별 국내법

에 적용된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사용자

유럽 연합 내에 적용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련 법인 REACH 규정이 2007년 7월 1일자

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EC No. 1907 

/2006)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

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화학물질

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의 약어이다. 

REACH에서는 등록 및 평가 절차를 통해 화

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

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보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되어 있으며 위

험성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서 사용된다. 

GHS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에서는 화학물질의 전반적인 분류와 경고표

시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GHS는 유럽 내

에서 CLP 규정(물질과 혼합물의 분류(clas-

sification), 경고표시(labelling) 및 포장

(packaging)에 따라 시행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12월 1일부터 단일물질에 우선 

적용되며 2015년 6월 1일부터는 혼합물에도 

적용된다. 위험 제품의 도로 및 철도 운송 

규정, 유해화학물질 규정 및 GHS/CLP에 근

거한 화학물질의 다양한 경고표시는 다음 

그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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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위

험을 식별하고 보호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2. 위험성 평가

2.1	 위험성 평가의 계통도

위험성 평가의 개별 단계(계통도 참조)가  다음 절에 설명되어 있다.

위험성 평가

정보 수집

보호 조치의  
시행 및 관리

화학물질/제제 수거

보호 조치의 시행

효과 확인

문서화

작업 시작

 
정의된 기준에 따른 평가

●  대체 증거 자료 

화학물질 및 제제의 유해성

● 노출기준

● 한계 값

● 작업 조건 및 공정

● 근로자 건강 진단 결과

유독성

● 흡입에 따른 영향

● 피부에 미치는 영향

●  복합적인 영향과 
상호작용

물리-화학적 특성

●  화재 또는 폭발 
위험

유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화학물질 및 제제 취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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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업장 유해화학물질의 식별

사업주는 먼저 작업장에 유해화학물질이 있

는지 파악해야 한다.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지 확인하

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화학물질의 경고표시(그림문자, R-문

구/H-문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노출기준 목록

● 직업병 사례

제품 경고표지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전 지침 67/548/

EEC에 따른 메탄올

의 경고 표시와 GHS/

CLP에 의해 개정된  

경고표시 참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동안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  유해성(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안전 및 보건 

정보(MSDS)

●  모든 노출 형태를 고려한 노출의 정도, 유

형 및 지속시간 

●  화학물질취급 공정 및 작업조건, 유해화

학물질 취급량



플루오린화 수소산(불소) 
T+;	C;	R	26/27/28,	R35

메탄올 
T,	F;	R11,	R23/24/25,	R39/23/24/25

유리 세척제/AAA
F,	Xi;	R11,	R36,	R36/38,	R67	
(이소프로판올, 에탄올 함유)

염산 	>	25 %
C;	R34,	R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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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 노출기준을 포함한 노출기준 및 

생물학적 노출기준

●  실행하였거나 실행하게 될 예방 조치의 

효과

●  근로자 건강 진단 결과

유해화학물질 목록, 특성 및 영향력에 
대한 등록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 표를 사용하

여 체계적으로 등록한다.(별첨 1 참조) 이 표

는 작업장, 작업 구역 또는 부서별로 작성할 

수 있다. 

작업장 또는 작업 구역(예: 화학 실험실, 조

제실)에서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산/염기(주 성분)와 같은 대표 물질 그룹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후 이러한 주 성분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준비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예

	 Toxic	 Corrosive

	 Toxic	  Flammable

	 Harmful	  Flammable

	 	 	 	 	 	 	 	 	 	 	 	 	 Corro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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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해화학물질에는 급성(급성 독성, 부식성, 

자극성) 및/또는 만성(발암성, 생식 독성, 생

식세포 변이원성)이 있을 수 있다. 유해성과 

위험 경고(R-문구/H-문구)로 이러한 특성을 

표현한다.

	 중독
	 T,	예:	R23,	R24,	R25,	R26,	R27,	

R28,	R29,	R31,	R32

	 화학적 화상
	 C,	예:	R34,	R35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	

	 화재 및 폭발
	 E,	예:	R1,	R2,	R3,	R4,	R5,	R6,	

R9,	F	+,	F,	예:	R7,	R8,	R10,	
R11,	R12

	 호흡기 질환
	 T+,	T,	Xn,	예:	R39,	R48

	 발암성
R40,	R45,	R49

	 생식세포 변이원성
R46

	 생식 독성
	 R60,	R62
	 기형 유발성
	 R61,	R63,	R64

	 민감성 및 알레르기
	 T,	Xn,	Xi,	예:	R42,	R43

보건에 미치는 영향

급성적
영향

		
만성적
영향

장기적
영향

2.3	 유해화학물질 관련 추가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노출 시나리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은 다음 항목에 따

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유해성

● 취급 온도, 증기압 및 포화 농도

● 입자 크기

● 대기 중 산소의 치환

필요한 유용 정보: 

●  REACH에 따른 노출 시나리오를 포함한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최근 3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  그림문자 및 R-문구/H-문구를 사용한 취

급 화학물질의 경고표시나 사용 정보 및/

또는 기타 규정에 포함된 취급 화학물질

의 포장 삽입 문서(예: 의약품, 화장품, 비

료, 위험 폐기물)

● 노출기준

● 근로자 건강 진단의 결과

R 20 부터 R 68(R 44, R 50 및 R 59는 제

외) 까지의 R-문구를 통하여 다양한 건강 유

해성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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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작업장 관련 추가 정보

작업 조건은 기술적, 조직적 및 개인적 조치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근로자 

및 관리자와 협력하여 수행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

국소 환기장치 또는 강제 환기장치와 같은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

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 장비의 효율을 정기

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공정 조건

공정 유형에 따라 온도 또는 압력 증가와 같

은 작업장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스프레이, 딥 코팅, 페인팅과 같은 공정 기술

도 고려해야 한다.

사용량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련 작

업에 필요한 양으로 제한해야 한다.

노출 수준

작업장의 노출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신뢰

성 있는 측정 값을 근거로 평가를 수행한다. 

노출기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노출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출기준이 없으면 유사 

물질 또는 화학적 영향이 대등한 물질의 노

출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작업 강도

호흡량과 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량은 다양한 작업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 

는다.

노출 시간(노출 지속시간)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

는 정도의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작업장에서 

관련 근로자가 이 물질에 노출되는 지속시간

이다.

공동 노출 근로자, 비 관련자의 노출

작업 방법으로 인해 관련되지 않은 다른 근

로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격, 교육, 훈련

근로자는 최소한 1년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필요한 PPE(개인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은 개인보호구(PPE)를 제공 받

아 사용해야 한다. 이 개인보호구는 항상 완

벽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러

한 개인보호구의 제공과 성능에 책임을 다해

야 한다.

눈/피부 접촉

특히 유독성, 부식성, 자극성, 알레르기 유발

성 또는 피부 흡수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서는 적합한 보호 장갑(예: 내산성, 오일 내

성, 솔벤트 내성) 등으로 피부/눈 접촉을 예

방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정보가 제

공되어 있다. 눈 접촉은 완전한 형태의 보안

경(예: 고글) 또는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여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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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험성 예측

물질 특성”(가능한 유해 정도)과“유해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취급 화학물질의 취급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한다. 사실상 위험 요인 

제거가 예방의 첫 번째 원칙이다. 

작업장에서 발암성 물질과 생식세포 변이원

성 물질을 위험이 덜한 물질로 대체해야 한

다. 기술 및 경제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이러

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과정은 REACH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으로 뒷받침 된다. 따라서 REACH 규정

의 별첨 XVII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와 특

정 물질, 조제품 및 제품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화학물

질은 특수한 건강 상의 유해위험성이 있다. 

(범주 1 또는 2의 발암성(K), 생식세포 변이

원성(M) 및/또는 생식 독성(RF) 또는 기형 유

발성(RE)) 

범주 1: 

인체에 명백하게 입증됨

범주 2: 

동물 실험에서 입증됨

이러한 화학물질은 그림문자 유독성(T) 및 

R-문구 R45, R49, R46, R60, R61과 기타 

R-문구의 모든 조합으로 경고표시를 작성

한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예

K1: 벤젠, 석면, 크롬산염(VI) 화합물

K2: 히드라진, 카드뮴 화합물

M2: 카드뮴 및 화합물

RE1: 간접 흡연, 납, 일산화탄소 

RF1:  특수 호르몬 나열된 이 물질을 대체

하는 다른 물질을 작업장에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도록 승인 물질 목록이 

REACH의 별첨 XIV에 나와 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물질 승인 과정을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표기해야 한다. 승인 물질로 작업하

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공정 조건이 승인된 

내용과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노출된 개인의 위험성

과 작업장 조건에 따라 가능한 유해성을 평

가하는 데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중에 발생하는 위험

성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화학 반응으로 인한 위험성 

(화학물질의 화학 반응 및 불안정성 등)

●  화학물질의 유독성, 노출 시간, 민감성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 흡입으로 인한 위 

험성

●  화학물질의 유독성, 접촉의 유형, 지속시

간 및 빈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피부 흡

수로 인한 위험성

●  피부 또는 눈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  화학물질의 유독성과 개인의 위생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삼킴으로 인한 위험성

●  비경구적 경로를 통한 침투로 인한 위험

성(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 피부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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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화재 및 폭

발 위험 - 기체, 액체, 고체, 분진, 온도, 

압력, 인화성, 열 용량, 폭발 한계, 발화원: 

흡연, 용접, 정전기 방전, 기계적 스파크 

및 발열 화학 반응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근로자의 작업을 평가

해야 한다. 먼저 호흡기, 피부 및 물리적-화

학적 유해성을 식별하여 평가한 후 전반적으

로 평가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장시간(몇 분에서 몇 년) 접

촉은 접촉 시간이 비교적 짧았더라도 근로자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로서 노출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고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EU 회원국은 저마다의 위

험성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

는 국가의 안전보건 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추가 정보는 '국가별 양상'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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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제거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이 조

치의 효율성을 확인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동안 원칙적으로 유

해화학물질을 위험이 덜한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대체 시험) 작업 공정을 

변화시켜 노출을 예방 또는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호 조치를 수행할 때 다음의 조치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

●  유해성이 최대한 적은 물질, 즉 근로자에

게 유해성이 가장 적은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유해화

학물질과 접촉되지 않고 위험한 기체, 증

기 또는 부유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 

공정과 작업 운영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배출량의 최소화 또는 기술 장비의 개선, 

개별 안전 요구사항과 모니터링이 명시된 

작업 지침을 문서화해야 한다.

●  앞서의 조치로도 유해한 기체, 증기 또는 

입자의 배출을 예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최대한 동원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고 출구 또는 발생 지점에

서 모두를 포집하여 제거해야 한다. 이러

한 포집이 불가능하면 최신 기술의 환기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사용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의 양을 작업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  근로자의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노출 지속

시간과 강도를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사항은 발암성 물질인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이는 현장을 충분

히 환기시키거나 효과적인 실내 환기시설

로 해결할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예: 위험한 특정 작업 구

역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공간을 충분히 

멀리 떨어뜨림)

●  다방면에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없

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

호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 눈, 피

부 보호, 호흡용 보호구)

 

3. 예방대책 시행



16

다음 그림에는 보호 조치의 계층과 원칙이 

설명되어 있다. 사진에는 유해화학물질 옮김 

및 보관의 올바른 사례와 올바르지 않은 사

례가 나타나 있다.

유해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임

밀폐 시스템과 같은 저 배출 작업 공정을 
선택하여 위험을 격리함(기체, 증기 또는  
흄이 배출되어서는 안 되며 피부 접촉이  
배제되어야 함)

발생 또는 누출 원인 지점에서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추출함

발생 지점에서의 추출 및  
국소 환기 조치를 취함 
(공급 공기와 배출 공기 간의  
균형을 올바로 맞춤)

PPE 개인 보호구,  
예: 보안경, 보호의, 호흡기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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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옮김 

- 올바르지 않음 - 
 

● 흡연

● 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하지 않음

● 경고표지가 없음

● 집액조가 없음

유해화학물질의 옮김 

- 올바르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점이 보임 -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에게 불편함을 줄 뿐이다.  

개인보호구(PPE)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옮김   
- 올바름 -

	

● 환기

● 접지

● 개인보호구(PPE)

● 집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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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 붓기   

- 올바르지 않음 -
 

● 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하지 않음 

● 경고표지가 없음

● 집액조가 없음

인화성 액체 붓기 

- 올바름 -
 

개선의 여지가 있다.

화학물질 보관  

- 올바르지 않음 -

화학물질은 경고표지가 부착된  
해당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 용기는 누출 또는 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질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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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관 

- 올바름 -
 

● 적합한 용기

● 경고표지 부착

● 집액조를 사용

개인 보호구(PPE)의 사용

다양한 개인보호구(PPE)가 시장에 출시되어 

있다. 유해화학물질용 보호구는 속이 채워진 

용기(삼각 플라스크) 모양의 아이콘을 보고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아이콘이 없는 

장갑은 부적합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호

화학물질

동상

날씨

화염

전기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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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호

발 보호

유해화학물질용 보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용

개인보호구(PPE)의 예

눈 보호

호흡기 보호

호흡기 보호

눈 보호 및 호흡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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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호 조치의 평가

조치가 충분한지 그 여부를 확인한다. 

별첨 2의 체크리스트도 참조한다. 

체크리스트를 기입하고 컬러 스마일 마크를 

표시한다.

3.2	 문서화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위험성 및 보호 조치

를 문서화해야 한다. 보호 조치의 통제 방법

도 규정해야 한다.

문서화를 위한 기타 해당 문서로 유해화학물

질 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 지침이 

있다.

3.3	 작업 지침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양식과 언어로 문서화된 작업 지

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 지침에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화

학물질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보호 조치 및 행동 수칙 관련 정보

● 위험 시의 행동 

● 응급 처치

● 올바른 폐기 방법

작업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

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해당 보호 

조치와 관련된 구두 상의 교육을 해마다 실

시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서명

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 증거 자료(내

용, 시간, 참석자)를 보관해야 한다.

작업 지침의 예가 별첨 3에 제공되어 있다.

보호 조치가 즉시 필요함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함

양호! 보호 조치가 충분함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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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작업장/구역: 	 문서 번호:  

작성자: 	 날짜: 	

	 	 	 	 	 	 	 	 	
	

번호.
	

 

	 	

	 	 	 	 	 	 	 	 	 	 	 F,	Xi	
	 
1 

유리
 X    X   24 kg/year 2 kg

 R11, R36, 이소프로판올 - 500/2 (II)
    세척제/AAA          R36/38, R67, 에탄올  - 960/2 (II) 
           S2 

 
페인트/AAA

          Xn,  
 2  X    X   150 kg/year 30 kg R10, R20/21, R38, 크실렌 - 440/2 (II) 
           S2, S25 

           C  
 
3 파이프 X  X  X   3 kg/year 0,5 kg

 R35, 
수산화나트륨 - 2/=1=

 세척제/AAA          S1/2, S26,
           S37/39, S45 

           Xi  
           R10, R20/21,  1-부탄올 - 310/1 (I)
 
4 솔벤트/AAA X    X   120 kg/year 10 kg

 R36/37/38, R41, 크실렌 - 440/2 (II)
           S2, S23, S24/25, 아세톤 - 1200/2 (I)
           S26, S36/37/39,  
           S46, S51 

           C 
            R20/21/22, 
 5 방청제/AAA X    X   30 kg/year 6 kg R34, R36/38, 인산 - 2/2 (I) 
           S1/2, S28, 
           S36/37/39, S45 

유해화학물질 표

상품명 /
제조업체

대체 가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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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작업장/구역: 	 문서 번호:  

작성자: 	 날짜: 	

	 	 	 	 	 	 	 	 	
	

번호.
	

 

	 	

	 	 	 	 	 	 	 	 	 	 	 F,	Xi	
	 
1 

유리
 X    X   24 kg/year 2 kg

 R11, R36, 이소프로판올 - 500/2 (II)
    세척제/AAA          R36/38, R67, 에탄올  - 960/2 (II) 
           S2 

 
페인트/AAA

          Xn,  
 2  X    X   150 kg/year 30 kg R10, R20/21, R38, 크실렌 - 440/2 (II) 
           S2, S25 

           C  
 
3 파이프 X  X  X   3 kg/year 0,5 kg

 R35, 
수산화나트륨 - 2/=1=

 세척제/AAA          S1/2, S26,
           S37/39, S45 

           Xi  
           R10, R20/21,  1-부탄올 - 310/1 (I)
 
4 솔벤트/AAA X    X   120 kg/year 10 kg

 R36/37/38, R41, 크실렌 - 440/2 (II)
           S2, S23, S24/25, 아세톤 - 1200/2 (I)
           S26, S36/37/39,  
           S46, S51 

           C 
            R20/21/22, 
 5 방청제/AAA X    X   30 kg/year 6 kg R34, R36/38, 인산 - 2/2 (I) 
           S1/2, S28, 
           S36/37/39, S45 

재고 단위 
용량

TWA/STEL소비량/
시간 단위

평균 유해위험 표시
R-문구/S-문구

분류

노출기준 
[mg/m3]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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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번호.
	

	 	 	 	 	 	 	 	 	  	 	 	 	 	

	 	 	
	 	

	 	 	 	 	 	 	 	 	 	 	 	
		 	 	
	 
1 

유리
 

    세척제/AAA  
            

 
페인트/AAA

           
 2   
            

            
 
3 파이프 
 세척제/AAA          
            

            
           
 
4 솔벤트/AAA 
   
             
            

            
             
 5 방청제/AAA 

유해화학물질 표

작업장/구역: 	 문서 번호:  

작성자: 	 날짜: 	

상품명 /
제조업체

대체 가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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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번호.
	

	 	 	 	 	 	 	 	 	  	 	 	 	 	

	 	 	
	 	

	 	 	 	 	 	 	 	 	 	 	 	
		 	 	
	 
1 

유리
 

    세척제/AAA  
            

 
페인트/AAA

           
 2   
            

            
 
3 파이프 
 세척제/AAA          
            

            
           
 
4 솔벤트/AAA 
   
             
            

            
             
 5 방청제/AAA 

작업장/구역: 	 문서 번호:  

작성자: 	 날짜: 	

재고 단위 
용량

TWA/STEL소비량/
시간 단위

평균 유해위험 표시
R-문구/S-문구

분류

노출기준 
[mg/m3]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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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정보 및 경고표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업체를 알고 있음    

 ● 경고표시가 있는 물질 또는 제품    

 ● 경고표시가 없는 물질 또는 제품    

 ● 작업 공정 동안 물질이 배출됨    

유해화학물질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올바른 경고표지가  
되어 있음

용기 및 파이프의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 표    

 ● 사용 가능하고 최신 상태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참조   

작업 지침을 사용할 수 있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사용 가능한 응급 처치 도구가 있음,  
예: 비상 눈 세척기  

작업 현장/작업장 설계	 	 	 	 	

작업 공간의 강제 또는 자연 환기가 충분함	 	 	 	

환기가 되지 않을 때 경보 장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청정 공기의 재순환	 	 	 	

표면 청소가 쉬움(예: 바닥)	 	 	 	

미끄럼 방지 바닥	 	 	 	

분진 퇴적 가능성	 	 	 	

별도의 휴식 공간	 	 	 	

작업 공정 및 작업 조직의 설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를 제한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의 원칙에 대한 체크리스트 예

이 체크리스트에서는 작업장의 보호 조치 적용과 관련하여 화학물질 취급작업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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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노출 지속시간과 정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함 

 ● 호흡기 노출 (호흡)

 ● 피부 노출 (피부 접촉)    

기술적 보호조치 및 관련문서의 기능 및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저 분진 작업 및 폐기물 제거 기술    

습식 세척 또는 산업용 진공 청소기의 사용    

누출 또는 누설된 취급 화학물질의 제거에 적합한 수단
    

용기를 밀폐 상태로 유지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만 개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잠금식 용기   

사용을 다한 유해화학물질,  
빈 용기 및 세척용 천의 올바른 폐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조치 및 보관	 	 	 	

작업장 유해화학물질의 양을 일일 필요한 양으로 제한함
    

음식과 혼동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지 않음   

보관 구역/공간의 표시    

화학물질/산/염기용 보관함    

인화성 액체/솔벤트용 안전 보관함    

가스용 안전 보관함    

맹독성 및 독성 물질을 잠금장치가 마련된 시설에 보관함

산업 보건 원칙	 	 	 	

필요한 작업복을 착용함    

오염된 작업복을 갈아 입음     

개인 보호구를 용도대로 사용함     

근로자 휴식 구역 또는 공간에 오염된 작업복을 두지 않음
    

유해화학물질이 피부에 튀었거나 묻은 경우 즉시 제거함
    

맨손으로 세척용 천/헝겊을 사용하지 않음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털어내거나 압축 공기로 불어냄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정리 및 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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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작업 지침

- 피부 접촉으로 인해 피부 탈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자극이 유발될 수 있음

- 증기로 인해 졸음과 호흡 곤란이 일어날 수 있음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피부와 바닥 사이에 떠다님) 인화성을 지니고 있음

- 물과 만나면 위험함, 하수구에 버리지 말 것

- 흡수제로 누설된 물질을 흡수함:                   그리고 나서 수거함

  수거함:                   ; 보호 장갑을 착용할 것(위 참조)

- 화재 시: 비치된 소화기(예: CO2 또는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고 관리자에게 알림

- 눈에 튀었으면 다량의 물로 즉시 헹궈내야 함(세안 장치)
- 피부 접촉: 흐르는 물에 피부 세정제(위 참조)로 씻음
- 젖은 옷을 즉시 갈아 입음
- 졸음 또는 호흡 곤란이 있을 때 관리자에게 알림 

- 젖은 천과 흡수제를 수거함에 넣음 

- 수거함 전체를 폐기함                          전화: 

-  배기장치를 켠 상태에서만 작업함;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세척제 용기를 밀폐된 
상태로 보관함

-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피부 접촉을 피함(바스켓, 여과기 등)

- 예를 들어 니트릴 또는 부틸 고무 재질의 보호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함

- 피부 보호제를 사용함:
  보호 (작업 전) 제품: 
  세정 (휴식 전과 작업 완료 시) 제품: 
  관리 (작업 후) 제품: 

- 작업장에서 흡연, 음식물 취식을 금하며 음식물을 두지 말 것

- 기타 발화원에서 멀리 떨어뜨릴 것(버너 화염, 용접 작업 등)

회사:  

작업 구역:

담당자: 

작업 지침 
관련근거... 

작업장: 세척장 상태: 

작업: 금속 부품의 세척 및 기름때 제거
서명                    부서

유해화학물질 설명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호 조치 및 행동 수칙

위험상황 시의 행동

응급 처치

올바른 폐기

세척제  ‘슈퍼 클린’               이소파라핀 함유

비상 호출 

비상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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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양상(해당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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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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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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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V	prípade	záujmu	o	?al?ie	informácie	sa	mô?ete	obráti?	na	miestne	prílu?né	in?pek-	
toráty	práce,	 regionálne	úrady	verejného	zdravotníctva,	ktoré	nájdete	na	web		
spránkach:

www.nip.sk	a	www.uvzsr.sk,

prípadne:

Národn?	in?pektorát	práce	
Odbor	riadenia	in?pekcie	práce	
Masarykova	10	
040	01	Ko?ice	
Ing.	Daniela	Gecelovská	
+42155-7979918	
daniela.gecelovska@ip.gov.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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